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8의3] <신설 2016.1.21.>

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(제34조의5 관련)

1. 종류: 봉투형 용기(합성수지류 재질)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, 상자형 용기는

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.

2. 구조

가.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(이하 "내부주머니"라 한다)는 사

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나.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주머니를 갖추어야 하고, 각 면의

절단부 및 꺾임부는 각각 직각이며 용기의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

어야 한다.

다.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,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

한다.

1) 용기의 뚜껑은 겉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, 겉뚜껑은 밀폐가 가능하여

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.

2) 용기의 용량이 5L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

다.

3) 용기의 모서리와 모서리각은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둥글어야

한다.

3. 규격

가.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두께는 1겹의 필름으로 0.03㎜ 이상이어야 한

다.

나. 내부주머니의 크기는 외부용기의 너비 및 길이보다 각각 더 커야 한다.

다. 합성수지류 용기(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)의 두께는 0.6㎜ 이상이어야 한다.

라.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.

4. 품질

가.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

하고, 이음 부분, 구멍,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.

나.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

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절단 부위는

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,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

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.

다.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, 용기에 흠,

갈라짐,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.



라.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/㎠ 이상,

신장률은 360% 이상,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/㎝ 이상이어야 한다.

마. 골판지류 용기의 건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/㎠이상, 수직압축강도는

20kgf/50㎜ 이상,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, 품질검사(적재, 전도, 낙하)

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

다.

바.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(낙추, 관통, 적재, 전도, 낙하, 누수) 시 용기가

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,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

출되지 않아야 하며, 관통시험 시 1.5kgf 이상(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

값을 말한다)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
5. 색상 및 표시

가.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색상은 오렌지색, 상자형 용기의 외부는 흰색

이어야 한다. 다만,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는 흰색으

로 투명하여야 한다.

나.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글씨는 용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지워지지

않도록 선명하게 인쇄하거나 탈착이 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하여야 한다.

다.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(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의 지름)는

용기 표기 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용기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.

라.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앞면과 뒷면, 상자형 용기 외부의 앞면, 뒷면,

옆면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, 제조업 등록사

항, 생산연월일 등 검사관련 사항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(재활용하는 태반을

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

야 한다.

6. 그 밖에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

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